
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

제출년월일 

제  출  자 평 창 군 수

년 전국 평균 현실화율 우리군     *  2022 45.6%( 12.66%).

목표년 년 우리군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    ** (2027 ) 21.5%.

년 영업손익 억원 최근 년 영업손익 억원    *** 2023 133 , 5 603 .– –

가 누진제 개편. 나 하수도 요금 조정. 

가정용 단계 단계 축소1) (6 3 ) ⇒ 

일반용 단계 단계 축소2) (4 3 ) ⇒ 

욕탕용 단계 단계 축소3) (4 1 ) ⇒ 

산업용 단계 단계 동일 4) (1 1 ) ⇒ 

년 인상 모든 업종1) 2025 25% ( )

년 인상 모든 업종2) 2026 25% ( )

년 인상 모든 업종3) 2027 25% ( )

누진제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 적용: .※ 

의안
번호







별표 

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

하수도 사용업종 구분

하수도 사용업종은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의 상수도업종에 준한다

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

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

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

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

구분        

업종 

구간별
( ) ㎥

사용요금 원( ) 비고

년2025 년2026 년2027

가  정  용

0~10  

11~30

이상31

450

490  

680

560

620

850

700

770

1,060

일  반  용

0~50

51~300

이상301

1,080

1,270

1,440

1,350

1,580

1,8000

1,690

1,980

2,250

욕  탕  용 당㎥ 870 1,090 1,360

산  업  용 당㎥ 1,530 1,910 2,390

주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

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 분명 할 경우 하수도사용요율이 높은 

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



ㆍ

현      행 개  정  안

별표 [ 1]

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

1.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

하수도 사용업종은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의    ○ 「 」

상수도업종에 준한다    .

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  , ○ 

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  .

상○ 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  

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  .

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2. 

       

구분  

업종 

사용요율

사용구분

월( / )㎥

년 당2018 ㎥

단가 원( )

년 당2019 ㎥

단가 원( )

년 당2020 ㎥

단가 원( )

가정용

0 10～

11 20～

21 30～

31 40～

41 50～

이상51

250

270

300

330

370

400

300

320

360

400

440

480

360

380

430

480

530

580

일반용

0 50     ～

51 100～

101 300～

이상301

600

660

730

800

720

790

880

960

860

950

1,060

1,150

욕탕용

0 200～

201 300～

301 500～

이상501

440

460

480

500

530

550

580

600

640

660

700

720

전용

공업용
850 1,020 1,220

주 단  ) 1. 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 

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         

하       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, 수가  

불       분명 할 경우 하수도사용요율이 높은 업 종의  

사용요율을 적용함       .

별표 [ 1]

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

하수도 사용업종 구분1. 

하수도 사용업종은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의     ○ 「 」

상수도업종에 준한다   .

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   , ○ 

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 .

상○ 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   

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  .

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2. 

         

구분   

업종 

구간별

( ) ㎥

사용요금 원( )

비고

년2025 년2026 년2027

가정용

0~10  

11~30

이상31

450

490  

680

560

620

850

700

770

1,060

일반용

0~50

51~300

이상301

1,080

1,270

1,440

1,350

1,580

1,8000

1,690

1,980

2,250

욕탕용 당㎥ 870 1,090 1,360

산업용 당㎥ 1,530 1,910 2,390

주 단  ) 1. 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  

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          

하      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, 수가    

불      분명 할 경우 하수도사용요율이 높은 업 종의    

사용요율을 적용함      .



관계법령 발췌

 

 

 

 



   

   

 

 

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비용발생 요인1. 

없음   .

미첨부 근거 규정2. 

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 조제 항제 호 - 3 5 1「 」

미첨부 사유3. 

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천만원 미만인 경우- 5

작성자4. 

작성자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

연락처  (033) 330 - 2363




